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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발췌

제 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4 ( 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 ①

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, .

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 조에1 2  

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

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

비용추계서 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

비용발생 요인 평창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사업비

관련조문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 제 조

비용 추계결과

가 추계의 전제

평창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

세 이상 노인에게 월 만원씩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

시행하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원비와 제반 비용홍보비 카드 수수료 등이

소요됨

나 추계 결과

단위 천원

구   분 년 년 년 년 년

총 소요액

대상자 명

세출
지원비

제반비용 홍보비
카드수수료 등

다 재원조달 방안 자체재원 군비

작성자 

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박서우

연락처



연도별 비용추계표 < >

단위 천원( : )

구  분
차년도1

년(2024 )

차년도2

년 (2025 )

차년도3

년 (2026 )

차년도4

년 (2027 )

차년도5

년 (2028 )
계

세     출 193,800 751,440 799,920 896,880 969,600 3,611,640

 어르신 이 미용비 지원· 193,800 751,440 799,920 896,880 969,600 3,611,640

재원 조달 193,800 751,440 799,920 896,880 969,600 3,611,640

의존

재원

소 계

보조금

지방교부세

자체

수입

소 계 193,800 751,440 799,920 896,880 969,600 3,611,640

지방세 군비( ) 193,800 751,440 799,920 896,880 969,600 3,611,640

세외수입

지방채

기  금

공기업 특별회계

민간자본

해외자본

기타

(채무부담 민자 등, )




